
서 울 시 전 세 버 스 운 송 사 업 조 합

수신자  전 회원사

(참 조)  

제  목  북촌 특별관리지역 전세버스 통행제한 재안내

     

       1. 종로구 관광체육과-17941호(2026.03.30)와 관련입니다.

       2.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「관광진흥법」제48조의3(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)에 따

라 교통 혼잡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완화하고, 주거환경 보호 및 보행 중심의 관광환

경 조성을 위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을 지정하고, 2026년 1월 1일부터 전세버스 

통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.

       3. 이와 관련하여, 각 사에서는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전세버스 통행으로 적발되어 

과태료 등 각 종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아    래 =

         □ 북촌 특별관리지역 전세버스 통행금지 시행

          1) 시행일자 : 2026.1.1. (과태료 부과중)

          2) 제한구역 : 북촌로, 북촌로5길, 창덕궁1길 약 2.3㎞ 

                       ※ 붙임자료 참조

          3) 제한시간 : 상시(토/일요일, 공휴일 포함) 

          4) 예외대상 : 제한구역 내 통근·통학버스, 마을버스, 공익 목적 차량, 

                       경조사 등 일시 이동 차량

              ※ 통근·통학버스 및 경조사 등 일시 이동 차량의 경우 사전 승인

                    차량은 통행 가능 ( 종로구 관광체육과 02-2148-1857 )

           



           

            5) 승하차장 

               - 국립현대미술관 앞 (종로구 소격동 165-6 인근)

               - 창덕궁 맞은편 (종로구 와룡동 139-4 인근)

               - 탑골공원 서문 부근 (종로구 종로2가 37-3 인근)         

            6) 과태료

               -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」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

                 ［별표1］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(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)

                

구 분
과 태 료

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

전세버스 통행 제한 위반 차량 

소유자(상호)
300,000원 400,000원 500,000원

기한 내 납부시 20% 감경 240,000원 320,000원 400,000원

「종로구 관광진흥조례」 제20조 질서위반 행위 

규제법 2조의2 해당시 50% 감경
120,000원 160,000원 200,000원

               ※「관광진흥법」제48조의3 제7항 및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조례」 제20조

※붙 임 : 종로구청 공문 및 관련 붙임 자료 1부. [끝]

※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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